
부천시 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제안자 : 2010년 2월 26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2월 26일

다. 상정 의결일자

○ 제1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 원회(2010. 3. 15)
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

(제안 설명자 : 도시디자인과장 윤범수)

□ 제안이유

○ 경 원회의 원장 부 원장은 원 에서 호선토록

「경 법 시행령」에서 규정됨에 따라 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

미비 을 보완․정비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부천시경 원회 원장과 부 원장을 원 에서 호선하도록 함

(안 제 2항).



3. 주요질의 답변 요지

질 문 답 변

 ○ 특 사항 없  ○ 특 사항 없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 토론 :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

부천시 경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천시 경  조  를 다 과 같 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 다 과 같  한다. 

  ② 원 과 원  원 에  호 한다.

부칙

  조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



  안
  호

제565호 제출 월  : 2010. 2. 26

  결
월

2010. 3. 19

(제159회)
제  출   :  천 시 

천시 경  조  개정조 안

□ 제안

  ○ 경 원회  원   원  원 에  호  「경

 시행 」에  규정 에 따라 현행 규정상 나타난  미

비점  보 ․정비 하 는 것 .

□ 주 내

  가. 천시경 원회 원 과 원  원 에  호 하도  

함(안 제 2항).



부천시 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천시 경  조  를 다 과 같 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 다 과 같  한다. 

  ② 원 과 원  원 에  호 한다.

부칙

  조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



신․구조문 비표

현      행 개  정  안

제17조(경 원회  ) ① (생  

  략)

  ② 원  시  고 

원  원 에  호 한다.

  ③ (생  략)

제17조(경 원회  ) ① (현

행과 같 )

  ② 원 과 원  원 

에  호 한다.

  ③ (현행과 같 )



< 계  췌 >

◦ 경

제25조 (경 원회  ㆍ운 )  에 규정한 사항 에 경 원회  ㆍ운 , 그 에 
필 한 사항  통  정한다.

◦ 경  시행

제18조 (경 원회    운 ) ② 경 원회  원 과 원  원 에  호 (互
選)한다.


